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7. 30.>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

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
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마. 옥외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

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
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바.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

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

구할 것
사.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

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아.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



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제1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

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
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
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마.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바.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Ⅱ.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그 위치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Ⅺ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Ⅰ제1호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6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Ⅲ.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이하 Ⅲ에
서 같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
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

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
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Ⅰ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

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